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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 가격카르텔 꼼짝하지마!
공정위, 조사방해 사업자 과징금 경감혜택 박탈 … 범위도 명확히

8월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도 혜

택 대상에서 제외된다.

또 조사방해 사업자의 범위가 회사는 물론 임직원, 협회 등 사업자단체로 명확하게 규정된다.

공정위는 7월17일 기업들의 조사방해를 막기 위해 내용을 위주로 과징금 고시를 고쳐 8월1일부터 시행한다

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, 협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 위반행위 자진시정, 위반행위 단순가담, 과

실에 따른 위반 등 과징금 감경 10가지 대상에 해당돼도 조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감면받을 

수 없게 된다.

종전까지 사업자 범위가 과징금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임직원이나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조사

를 방해한 사건을 제재하면 논란이 있었다.

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호남석유화학을 비롯해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인 담합조사 결

과가 주목되고 있다.

공정위는 2005년 4월 삼성토탈이 담합조사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사 

방해기업을 형사처벌하고 과징금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.

<화학저널 2005/07/19>


